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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윤종행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목  차

머리말 . Ⅰ

정교분리의 원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흐름. Ⅱ

     (Trends in Court’s Decisions on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United States)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Ⅲ

     (Trends in Court’s Decisions on Religious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Ⅳ

     (Trends in Court’s Decisions on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머리말. Ⅰ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나선 이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인 미국에서는 매우 오래 전부터 종교, 

의 자유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이루어져 왔다 종교의 자유의 기본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 활. ‘ ’ ‘

동의 자유이고 종교 활동의 자유에는 종교적 의식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 전파의 자유 등’ , , 

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종교와 종교 간 국가와 . , 

종교 간 그리고 신앙인과 비신앙인 간의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신앙인의 종교의 , .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제 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3 .1) 국가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종교의 자유가 국가적 이익 또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상황에서는 , 

갈등을 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2) 본고에서는 종교의 자 

 1) Reframing the Harm: Religious Exemptions and Third-Party Harm After Little Sisters, 134 Harv. L. Rev. 

2186 (2021).
 2) 윤종행 종교 법 그리고 인권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 권 제 호 면 참조 , “ , , - - ,” 56 4 , 2021,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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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핵심 내용인 정교분리의 원칙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판례, , 

의 흐름을 개관하고자 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흐름. Ⅱ

(Trends in Court’s Decisions on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United States)

정교분리 원칙의 의의와 연혁1. 

인류 역사에서 원시 사회에서는 종교적 계율과 사회의 법이 나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 

종교가 국가권력과 일체가 되었던 중세의 절대군주시대와 종교전쟁의 경험과 같이 국가와 종, 

교 그리고 법과 종교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 왔다 종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 . 

미국 헌법의 시작은 년의 미연방 헌법 수정 제 조에서 국교의 금지, 1791 1 , “ (Establishment Clause)”

와 종교행사의 자유 를 규정한 것이었다“ (Free Exercise Clause)” .3) 우리나라도 헌법 제 조에서  20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 , ① ②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대 유럽의 존 로크 몽테스키에 등으.” . (John Locke), (Montesquieu) 

로 대표되는 계몽적 합리주의 사상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었으며 프랑스의 , 1789

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에 명문화되었다(French Declaration of Rights of Man and Citizen) .4) 

일찍이 년 미연방 대법원은 종교교육 등 종교활동이 도덕률에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1865 , 

침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종교교육의 진실, , 

성 또는 허위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5)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은 구체적으로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후원이나 종교적 상, 

징물을 사용하지 못하고,6) 국가는 모든 종교들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하며 ,7) 국가가 어떤 특 

3) 그 후 년 연방 민권법 은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그리고 출신 국가 등을  1964 (Civil Rights Act of 1964) , , , , (national origin) 

근거로 하여 교육 공적 편의 제공 및 선거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금지, , (public accommodation) , 

명령과 제재를 규정하였다 이상현 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사례 연구 교회와 법 제 권 제 호. , “ ,” 7 1 , 2020. 8, 186-

면 참조187 .
4) Jonatas E. M. Machado, Freedom of Religion: A View From Europe, 10 Roger Williams U. L. Rev. 518-519 

(2005).
5) Watson v. Jones, 80 U.S. 679 (1871).
6) Gidon Sapir, Religion and State- A Fresh Theoretical Start, 75 Notre Dame L. Rev. 58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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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교나 종교 일반을 권장할 의도로 법이나 정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8) 등이다 . 

이는 국교의 금지와 정부의 부당한 재정적 지원과 징세의 금지 등을 포함한다.

국교의 금지2. 

국교의 금지는 국가가 모든 종교들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므로,9)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10) 미연방 대법원은 일찍이 종교교육 등 종 , 

교활동이 도덕률에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 

한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며 종교교육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 , 

하였다.11) 미연방 대법원은 일정한 형식의 종교적 선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가한다거나 , , 

공립학교 교실에서 특정 종교 방식의 기도를 따라 하게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암송을 사실, 

상 강요하거나,12)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 등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13) 

그리고 공직 임용시 신앙선서를 요구하는 것이나,14) 주 법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시 

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5) 그러나 주 의회의  

개회 의식에서 특정 종교의 목사가 교리적 기도를 낭독하거나,16) 정부가 성탄절에 기독교 상징 

물을 설치한 것은17) 허용된다고 해석하였다 .18)

최근 년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워싱턴 주의 2022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 

브레머튼 시 의 한 공립 고등학교 축구 코치 가 경기 후 (Bremerton, Washington) Joseph Kennedy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른 선수들도 이에 가담한 것이 문제되었다 지역 교육청, . 

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우려하여 코치에게 다른 곳이나 나중에 기도하기를 , 

  7) Michael J. Perry, Religion in Politics, Constitutional and Moral Perspectives, 15 (1997).
  8) Jesse H. Choper,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 A proposed Constitutional Standard, 47 Minn. L. Rev, 329, 

330 (1963).
  9) Michael J. Perry, Religion in Politics, Constitutional and Moral Perspectives, Id.. 
10) 참조 Torcaso v. Watkins, 367 US 488, 495-496 (1961) .
11) Watson v. Jones, 80 U.S. 679 (1871).
12) Kathleen M. Sullivan, Religion and Liberal Democracy, 59 U. Chi. L. Rev. 202 (1992).
13) Epperson v. Arkansas, 393 US 97 (1968); Edwards v. Aguillard, 482 US 578 (1987).
14) Torcaso v. Watkins, 367 U.S. 488 (1961).
15) 미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펜실베니아주 법에 따라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374 U.S. 203 (1963). ,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하여 비록 학부모가 학생의 참석면제를 요청하면 학교에서 이를 허용하는 , 

형식이었더라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16) Marsh v. Chambers, 463 US 783 (1983).
17) Lynch v. Donnelly, 465 US 668 (1984).
18) Kathleen M. Sullivan, Religion and Liberal Democracy, 59 U. Chi. L. Rev. 206, 208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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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하면서 대화하였으나 코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교육청에서 재임용계약을 거, . 

부하자 케네디가 교육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이다 미연방 대법원은 지역 교육청, . , 

이 코치에 대한 재임용계약을 거부한 것은 개인의 종교행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판시하였다.19) 비록 축구부의 코치가 공립 고등학교 소속이고 장소가 운동장이라고 하더 , 

라도 개인의 신앙에 따라 경기 후에 기도를 한 것이고 기도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도 자발적으, , 

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코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소속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 

않았다면 운동장에서 한 코치의 기도행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 

것이다.20) 

정부의 부당한 재정적 지원과 징세의 금지3. 

정교분리의 원칙은 또한 정부가 종교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재정적 지원이나 징세를 금하는 ,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오늘날 정부 역할의 확대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한 질서유지나 관리통제의 . , 

기능을 넘어서서 사업주 교육자 고용주 그리고 후원자 내지 고객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 , , , . 

법원은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여 오늘날 종교기관이나 단체에게도 비, 

종교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에 부여하는 혜택과 마찬가지의 재산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무방

하다고 보고,21) 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 대신에 간접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22)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게 재 . 

정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연방정부의 위헌적 징세와 재정지출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3) 그러나 납세자가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 

낙태를 지원하기 위한 징세를 거부할 권리는 없고 주 정부가 낙태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지 , 

않더라도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24) 

또한 미국의 한 사립대학 이 타 인종 간의 이성교제 가 (Bob Jones University) (interracial dating)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년까지 흑인의 입학을 전면적으로 불, 1971

허하다가 그 이후 년까는 결혼한 흑인의 입학만을 허용하는 등 인종차별을 하였다는 이유, 1975

19)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597 U.S. ___ (2022).
20) 윤종행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동북아법연구 전북대 제 권 제 호, “ ,” ( ) 16 4 , 2023, 

면 참조147 .
21) Walz v. Tax Commission, 397 US 664 (1970); Bowen v. Kendrick, 487 US 589 (1988). 
22) Muller v. Allen, 463 US 388, 399-400 (1983).
23) Flast v. Cohen, 392 U.S. 83 (1968).
24) Harris v. McRae, 448 U.S. 297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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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 국세청 이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세금면제 혜택,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미연방 대법원은 교육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국(tax-exempt) . , 

가적 이익이 종교학교의 종교활동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보면서 국세청의 조치는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다.25) 한편 미시간 주의 한 시 교육청 이 체스 (Michigan) (Grand Rapids School District) , 

가정관리 자연의 이해 등을 가르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립학교와 사립 천, , 

주교학교 교사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일과시간에 가르친 것이 다투어졌다 미연방 대법. 

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교사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의도적이거나 또는 부주의하여 종, 

교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가 지나치게 종교에 연루되어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라고 판시하였다.26)

그리고 워싱턴 주 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Washington)

인이 신학교에 가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건에서 년 미연방 대법원은 주정부가 , 1986 , 

이를 지원하더라도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시각장애인 위원, 

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27) 최근 미연방 대법원은 년의 판결 2022 Carson v. Makin 

에서 메인 주 정부가 어떤 비종교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허용하는 공적 등록금 , (Maine) 

지원 프로그램인 를 사립 종립학교에 대하여서는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사립 종립학교를 voucher ,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28)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Ⅲ

(Trends in Court’s Decisions on Religious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종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미국 헌법의 형성은 년에서 년 사이에 신학적정치학적 1776 1791 ·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29)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핵심 내용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의 다양성 보장 종교적 (Liberty of Conscience), (Free Exercise), (Pluralism), 

25) Bob Jones University v. United States, 461 U.S. 574 (1983).
26) School District of the City of Grand Rapids v. Ball, 473 U.S. 373 (1985).
27) 윤종행 종교와 법의  Witters v. Washington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Blind, 474 U.S. 481 (1986); , “

교차점,”강원법학 제 권62 , 2021, 면 참조 435-437 .
28) Carson v. Makin, 596 U.S. ___ (2022).
29) John Witte, Jr., The Essential Rights and Liberties of Religion in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 

71 Notre Dame L. Rev. 376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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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정교분리의 원칙 국교의 금지 등이었다(Equality), (Seperationism), (Disestablishment) .30) 이 

하에서는 신앙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 판례로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립학교 학생의 신앙의 , , 

자유 관련 사례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신앙의 자유의 충돌 사례 그리고 코비드 팬더믹 하에, , -19 

서의 신앙의 자유가 문제된 사례 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양심적 병역거부1.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인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신앙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 

다툼이 이어져 왔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미연방 대법원은 년의 . , 1965 United States 

판결에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징집거부의 허용 기준을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 v. Seeger , . 

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을 믿진 않지만 도덕적 가치로서의 선 에 헌신Daniel Seeger , (goodness)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므로 자신이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 

은 그의 신념이 초월적 존재와 깊이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다.31) 법률에 근거한 군 징집 32)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야지 정치적 사회적 또는 철학적 견해나 단지 개인적 도덕적 이, , , 

유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33)

그러나 년의 판결에서는 징집거부의 이유가 반드시 초월적 존재를 1970 Welsh v. United Sates , 

신봉하는 종교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또는 종교, , , 

적 신념에 근거하여 양심적으로 징집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4) 

오늘날 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람의 종교적 신념의 내

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한 판단이 종교적 신념이 진실한지 거짓된 것인지를 판단,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매우 기이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신념이 순전히 세속적인 ,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35)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 

30) John Witte, Jr., The Essential Rights and Liberties of Religion in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 
Id, 윤종행 종교 법 인권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앞의 글 면 참조 at 388-403; , “ , , - - ,” , 80-81 .

31) Mark Strasser, Definitions, Religion, and Free Exercise Guarantees, 51 Tulsa L. Rev. 20 (2015).
32) The Universal Military Training and Service Act, 50 U.S.C. App. §456(j) (1958).
33) United States v. Seeger, 380 U.S. 163-167 (1965).
34) Welsh v. United Sates, 398 U.S. 333 (1970); John O. Hayward, The Power of Religion in a Secular Society, 

윤종행 형법과 종교 경희법학 제 권 제 호 면 참조21 Trinity L. Rev. 44-49 (2016); , “ ,” , 55 1 , 2020, 80-81 . 
35) Mark Strasser, Definitions, Religion, and Free Exercise Guarantees, Id, a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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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학생의 신앙의 자유2. 

일반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은 공립학교 교실에서 특정 종교 방식의 기도를 따라 하게 하는 , 

것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암송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36)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37) 금한 

다고 보고 있다 일찍이 미연방 대법원은 년에 펜실베니아주 법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성경. 1963 , 

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하여 비록 학부모가 학생의 참석면제를 요청하면 학교에서 이를 , 

허용하는 형식이었더라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8)

그리고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년 미연방 대법원의 2022 Kennedy v. 

판결은 공립학교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미연방 Bremerton School District , .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지역 교육청이 코치에 대한 재임용계약을 거부한 것은 개인의 종교행사, , 

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39) 그런데 공립 고등학교 축구부 소속  

일부 학생들이 경기 후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하여 기도에 참여하거나 참, 

여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이나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문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등학교 운동부의 문화 차이도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립 고등학교에서의 코치와 학생들 간의 관계 등 제반 정황을 고려. 

하여 사실상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 

것이다.40)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신앙의 자유의 충돌3. 

신앙에 반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1) 

신앙의 자유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이 , 

문제 되어 헌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동성애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동성애. , 

자의 케이크 주문 제작 요청을 거부한 사건이다 년 콜로라도 주에 사는 동성 커. 2012 (Colorado)

플인 찰리 크레이그 와 데이비드 멀린스 는 당시에 콜로라도주에서(Charlie Craig) (David Mullins) , 

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41) 매사추세츠 주에 가서 결혼식을 하 (Massachusetts)

36) Kathleen M. Sullivan, Religion and Liberal Democracy, 59 U. Chi. L. Rev. 202 (1992).
37) Epperson v. Arkansas, 393 US 97 (1968); Edwards v. Aguillard, 482 US 578 (1987).
38) 윤종행 종교와 법의 교차점 앞의 글 면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374 U.S. 203 (1963). , “ ,” , 434-435

참조.
39)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597 U.S. ___ (2022).
40) 윤종행 법과 종교 피앤씨미디어 면 , , ( 2024. 7. 17), 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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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콜로라도주에 와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축하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 찰리와 데이. 

비드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매스터피스 케이크샵 의 주인인 잭 필립스(Masterpiece Cakeshop) (Jack 

에게 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인 필립스는 동성결Phillips) . 

혼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기 때문에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크레이그와 멀린스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콜로라도 지부의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변호사를 위촉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콜로라도주 항소법원은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 , 

절한 케이크 아티스트인 잭 필립스 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Jack Phillips) , 

내렸다 그러나 년 미연방 대법원은 동성애자와 동성커플의 시민권 행사를 법적으로 보호. 2018 , 

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반대 역시 보호받아야 하므로 동성커플, · , 

에게 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부할 수 있는 필립스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42) 동성애자의 시민권보다 성적 성향에 대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이에 따를 자유를  

보다 우선시한 것이다.43)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년에는 역시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웹 디2022 , 

자이너 로리 스미스 가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 관련 웹사이트를 디자인 해주는 서비(Lorie Smith) , 

스 제공을 거부하여 법적 다툼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년 미연방 대법원은 년 동성결. 2023 , 2018

혼 케이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웹 디자이너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였다 로리 스미스 , .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창의적인 행위를 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대 으로 의견이 갈리었는데 다수의견은 창의적인 전문가로서 웹디6 3 , 

자이너 로리 스미스는 자신이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을 거부할 자유가 헌법상 보장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로리는 동성애 커플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이유로 콜로. 

라도주의 차별반대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개 주에서는 공적 서비. 29

스 제공 영역 에서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 의 시민권을 보호(public accommodations) (LGBTQ)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44)

41) 그 후 년에 콜로라도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고 년 미연방 대법원은 동성애 커플이 결혼할 기본권이  2014 , 2015 ,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Obergefell v. Hodges 576 U.S.644 (2015)}.
42) 김병록 젠더 평등과 종교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584 U.S. ___ (2018); , “

의 자유 동성결혼과 종교의 자유는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법학논총 조선대 제 집 제 호 면 - ?”, ( ) 25 3 , 2018. 12, 13-21

참조.
43) 이 판결에 대하여 동성애 커플의 요구에 따라 케이크를 제작하는 것이 원고의 신앙심에 대하여 어느정도 심각하게 손상을  , 

가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이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있다{ Sherif Girgis, Defining “Substantial 
Burdens” on Religion and Other Liberties, 108 Va. L. Rev. 1780 (2022)}.

44) 윤종행 법과 종교 앞의 책 면 참조 , , , 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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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성소수자에 대한 기회부여 거부2) 

년에는 필라델피아시 가 카톨릭 사회봉사 단체2021 (the City of Philadelphia) (Catholic Social 

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가 다투어졌다 카톨릭 사회봉사단체 가 종교Services:CSS) . (CSS)

적 이유로 동성애 커플에게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라델피아시가 비종교, 

단체에게도 부여하는 세금면제의 혜택을 종교단체인 에게 거부한 것이 문제 되었다 미연CSS . 

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필라델피아시의 세금면제 거부처분은 비례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

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CSS .45) 시의 처분이 카톨릭  , 

사회봉사단체가 종교행사의 자유의 제한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끔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46) 동성애 커플의 평등권과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였음을 알 , 

수 있다.47) 이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평등권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종교단체에 대한 매우  , 

강력한 면제혜택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평가48)를 받는데 종교행사의 자유와 등의 성 소, LGBT

수자의 평등권을 포함하는 정부의 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있다.49)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종교적 이유를 들어 동성애 커플에게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루어진 시 정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면제 거부처분의 적정성 심사에서 법원은 , , 

우선 시의 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비종교. 

단체와의 형평성을 따져서 종교단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종교의 자유와 , 

종교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50) 이때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의 충돌 문제는 또 다른 쟁점으로서 기본권의 규범조화적 해석과 , 

이익형량의 원칙 등의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51)

45) 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593 U.S. ___ (2021).
46) 이에 대한 평석으로는  Fulton v. City of Philadelphia, 141 S.Ct. 1876 (2021). Donna M. Gitter, First Amendment 

Challenges to State Vaccine Mandates: Why the U.S. Supreme Court Should Hold that the Free Exercise 
Clause Does Not Require Religious Exemptions, 참조71 Am. U. L. Rev. 2243-2311 (2022) .

47) 미연방 대법원이 최근  매스터피스 케이크샵 판례와 카톨릭 사회봉사단체의 판결에서 동성애 커플에 대한 차별을 , 

용인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Sherry Colb, Free Exercise in the Mirror, 2 

참조N.C. Civ. Rts. L. Rev. 67-104 (2022) . 
48) Zalman Rothschild, Individualized Exemptions, Vaccine Mandates, and the New Free Exercise Clause, 131 

Yale L.J. Forum 1106-1139 (2022).
49) John Inazu, COVID-19, Churches, and Culture Wars, 18 U. St. Thomas L.J. 328-329 (2022).
50)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으로서 , Leah M. Litman, Disparate Discrimination, 121 Mich. L. Rev. 24-31 (2022) 

참조.
51) 윤종행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 “ ,”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학회 제 권 제 호( ) 11 3 , 2023 면 , 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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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팬더믹 하에서의 신앙의 자유4. -19 

백신접종의 의무화1) 

최근에는 전파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전 세계 확산과 함께 종교적 이, 

유를 들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시민들의 저항과 갈등이 

발생하였다.52) 년 미연방 대법원은 판례에서 2021 Does v. Mills ,53) 의료인들에게 코비드 백 -19 

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메인 주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위한 긴급 구제 신청에 대하여(Maine) , 

거부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판례에서는. Dr. A v. Hochul ,54) 뉴욕주에서 종교적 면제  

없이 일정한 의료진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거부 판, 

결을 하였다.55) 

팬더믹 상황에서의 종교집회 규제2) 

주지하듯이 최근의 코비드 팬더믹 상황에서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행정적 규제에 대하여 , -19 

많은 법적 다툼이 이루어졌다 년 미연방 대법원은 코로나 팬더믹 하에서 예배 참석자 수. 2020 , 

를 제한하는 뉴욕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 

음으로써 미연방 수정헌법 제 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1 .56) 

그리고 년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코비드 의 확산을 우려하여 집에서 종교적 집회를 할 경2021 , -19

우 세 가정 이상이 모이지 못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보았다 미연방 대법원은 소매상 미용실 영화관 음. , , , , 

악회 그리고 음식점 등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종교적 집회에 대하여 한 것, 

에 대하여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는 정부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점과 종교적 집회가 위에서 , , 

언급한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캘리포니아주는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 

판시하였다.57)

52) https://www.ytn.co.kr/_ln/0104_202202060157521780. 윤종행 종교 관련 재판의 전제로서의 몇 가지 쟁점들  ,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연세대 제 권 제 호 년 월 면 등 참조,” ( ) 32 1 (2022 3 ), 181-184 .― ―
53) Does v. Mills, 142 S. Ct. 17 (2021); Does v. Mills, 595 U. S. ____ (2021). 
54) Dr. A v. Hochul, 142 S. Ct. 552 (2021); Dr. A v. Hochul, 597 U. S. ____ (2022).
55) 이와 같이 과학에 바탕을 둔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타인의 건강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미연방  ,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로서, Donna M. Gitter, First Amendment Challenges to State Vaccine 
Mandates: Why the U.S. Supreme Court Should Hold that the Free Exercise Clause Does Not Require 
Religious Exemptions, Id 참조, at 2317. .

56)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Andrew M. Cuomo, 592 U. S. ____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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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팬더믹 상황 하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발과 이로 인한 법적 다툼에 직19 

면하여 법원은 우선 공중의 건강과 안전 등 행정적 규제의 필요성과 처분의 합리성, ,58)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을 당하는 시민의 불편과 부담 등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 .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규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이고 적합한 수단으로서 덜 제한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59) 행정적 규제의 적정 

성 종교의 자유 또는 평등권 등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0)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Ⅳ

(Trends in Court’s Decisions on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종교적 신념에 따른 중혼금지법 위반1. 

미국에서 종교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다툼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우선 년. 1879

의 몰몬교 신자의 중혼 관련 사례가 있다 몰몬교.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신자인 는 이미 유타 지역 에서 LDS Church) George Reynolds , (Utah Territory) Mary Ann 

와 결혼한 상태에서 또 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중혼을 금Tuddenhamsms Amelia Jane Schofield , 

지하는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년 년의 징역(the Morrill Anti-Bigamy Act, 1862) . 1875 2

형과 중노동 그리고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당시 몰몬교는 연방법(hard labor), 500 . 

인 중혼금지법이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믿었

다 는 몰몬교의 교리상 중혼은 남성에게 있어서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 Reynolds . 

미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중혼금지는 미국의 오랜 전통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하, 

여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의 중혼금지법은 국가의 도덕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57) 이와 같은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서는 Tandon v. Newsom - 141 S. Ct. 1294 (2021). , Donna 

M. Gitter, First Amendment Challenges to State Vaccine Mandates: Why the U.S. Supreme Court Should 
Hold that the Free Exercise Clause Does Not Require Religious Exemptions, Id, 참조at 2311-2317 (2022) .

58) Toni M. Massaro Justin R. Pidot Marvin J. Slepian, Pandemics and the Constitution, U. Ill. L. Rev. 229-275 

(2022).
59) Leah M. Litman, Disparate Discrimination, 참조 121 Mich. l. rev. 31-34 (2022) .   
60) 윤종행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앞의 글 면 참조 , “ ,”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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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교활동이 건강 안전 그리고 도덕률 등을 보호하는 국가의 경찰작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 , 

는 종교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61)

그 후 년의 미연방대법원 판결에서도 만장일치로 중혼을 금지하는 연방법은 헌법상 보1882 , 

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미 의회는 년 중혼을 하면 . 1882 , 

중형에 처하는 에드먼드법 을 제정하여 명 이상의 몰몬교 신자들(the Edmunds Act in 1882) , 1300

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전에 자신은 중혼자가 아니라는 . 

선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아이다호 지역 의 오네이다 군 에 , (Idaho Territory) (Oneida County)

사는 몰몬교 신자 사무엘 데이비스 가 투표 전 허위 선서한 것으로 기소되어 (Samuel D. Davis)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데이비스는 이 선서제도는 몰몬교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 ,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사회의 평화 미풍약. , , 

속 도덕을 해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중혼이나 복혼제는 혼인의 순수성, , 

을 파괴하고 가정의 평화를 해치며 여성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남성을 모독할 수 있는 위험이 , ,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2) 이와 같이 종교적 교리가 국가의 법과 충돌하여 갈 

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중혼제도는 미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63)

종교적 신념에 따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법 위반 2. 

년의 미연방 대법원 판결로서 아미쉬 종교 신자들이 자녀들이 세 될 때까지 사립 또는 1972 , 16

공립학교에 보내야 하는 위스콘신주 의 의무교육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the state of Wisconsin)

사건이 있다 미연방 대법원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미쉬 종교의 생활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 ,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그들에게 , , 

강제적인 의무교육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64)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년 우리나라에서의 중학교 학년을 마친 이후에는 사립 또는 공립학8 ( 3 )

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적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부모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자녀를 교육하여야 하는 국가, , 

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본 것이다 위스콘신주는 학년 이후에도 미국의 정치제도에 시민들. , 8 , 

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

61) Reynolds v. United States, 98 U.S. 145 (1878).
62) 윤종행 종교와 법의 교차점 앞의 글 면 참조 Davis v. Beason, 133 U.S. 333 (1890); , “ ,” , 437-438 .
63) 윤종행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 실무학회 제 권 제 호 , “ ,” ( ) 12 2 , 2024. 

면5, 245 .
64) 윤종행 형법과 종교 앞의 글 면 참조 Wisconsin v. Yoder, 406 U.S. 205-222 (1972); , “ ,” , 81 .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

15

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미쉬 공동체는 미국사회에서 매우 성공적, . 

인 공동체로서 자족적이고 그 어떤 공적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필요한 세금을 , 

납부하며 법을 준수하고 자녀들이 학년을 마친 이후에도 직업훈련 형식으로 교육을 지속하, , 8 , 

고 있다고 판단하였다.65) 

이 판결은 이후 홈스쿨링 과 같이 전통적인 사립 또는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 (homeschooling)

는 자율적인 교육을 허용하는 근거로서 인용되었다.66) 

선교활동에 대한 행정적 규제 3. 

년의 미연방 대법원 판례 중에는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종교 홍보1940 ,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주 정부의 규제가 문제된 경우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 (Jehvah’s Witness) 

신자인 뉴튼 캔트웰 과 그의 두 아들은 코넷티컷주의 뉴 헤이븐(Newton Cantwell) (New Haven) 

시의 카톨릭 신자 밀집지역에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관한 팜프렛 책자 녹음테이프와 녹음, , , 

기 등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나누어주고 길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하였다 책자, . 

들 중의 하나가 적들 이라는 책인데 그 안에는 기성 종교 일반과 특별히 카톨릭교에 “ (Enemies)” , 

대한 공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뉴튼의 아들 제씨 캔트웰 이 길을 가던 두 . (Jesse Cantwell)

남성에게 접근하여 녹음기를 틀어 듣게 하는 것을 요청하자 그들이 이를 허락하였고 그 내용, 

을 듣게 된 두 남성은 매우 격분하였다 두 남성은 캔트웰 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싶었지만 . 

참았다 캔트웰 부자들은 홍보할동을 하기 위하여서는 당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코넷. 

티컷주 법 위반과 미국 보통법상의 평화 위반 소란행위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 ( ) . 

원은 만장일치로 본 사안에서 문제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종교적 활동은 국가가 부당하게 , ,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미연방 수정헌법 제 조의 종교의 자유와 제 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1 14

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67)

이로부터 년 후인 년의 미연방 대법원 판결에서도 펜실베니아주의 자치구에3 1943 , Jeannette 

서 호별방문 홍보활동을 할 때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 

이 책자와 팜프렛을 배포하면서 기부를 권유할 수 있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Murdock

고 판시하였다 비록 기부를 권유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종교적 활동으로서 선교의 자유는 . , 

종교활동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68) 

65) Wisconsin v. Yoder, 406 U.S. 205-222 (1972).
66) Steven M. Nolt, A History of the Amish, at 263 (1992).
67) Cantwell v. Connecticut, 310 U.S. 29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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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 종교인 종교기업 등의 고용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  4. , , 

신앙인의 고용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예로서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근무를 거부하여 해고, 

되자 법적 다툼이 된 년의 미연방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제 일안식일예수재림교1963 . 7 (the 

신자인 아델 셔버트 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안식일Seventh-Day Adventist Church) (Adell Sherbert) , 

인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의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 South Carolina

다 이에 셔버트는 주 실업수당법에 따라 실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 South Carolina , 

다 미연방 대법원은 주 고용안전위원회. , South Carolina (the South Carolina Employment Security 

가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은 미연방 헌법 수정 제 조에서 보장하는 종교활동Commission) , 1

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근로자가 자신의 종교와 충돌하는 고용주의 업무방침에 . 

따라 해고된 경우 정부가 실업수당 지급을 거부하기 위하여서는 그럴만한 정부의 긴급하고 , , 

중대한 이익이 있고 법률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 69)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이후의 미연방 대법원 판결. 70)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71) 

그리고 년의 미연방 대법원 판례 중에는 근로자가 종교적 이유로 사직하게 된 경우에1981 , , 

정부가 실업보상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

다 인디아나주의 한 공장의 주조 부서에서 일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가 주조공장. Thomas , 

이 문을 닫게 되어 군용 탱크 등 무기제조 공장으로 부서를 옮기게 되자 무기제조에 참여하는 , 

것이 자신의 신앙에 반한다는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결국 사직하게 되었다, . 

토마스는 인디아나주 고용안정법 에서 정하는 실업보상혜(the Indiana Employment Security Act)

택을 받지 못하자 소를 제기하였다 년 미연방 대법원은 인디아나주가 실업보상을 거부한 , . 1981 , 

것은 토마스의 헌법상 종교활동의 자유 를 침해(First Amendment right to free exercise of religion)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72) 

또한 년의 한 미연방 대법원 판례에서는 종교기업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이 종교1985 ,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미국의 한 비영리 종교기업. (Tony and Susan Alamo 

이 이전에 마약중독자 부랑자 범죄 전과자이었던 사람들의 갱생을 돕고 기독교적 Foundation) , , 

신앙과 실천을 돕기 위하여 이들을 자발적 참여형태로 고용하여 돼지 농장 음식점 소매상점 , , , 

68) 윤종행 종교와 법의 교차점 앞의 글 면 참조 Murdock v. Pennsylvania, 319 U.S. 105 (1943); , “ ,” , 440-441 .
69) a compelling interest and that the law in question was narrowly tailored.
70) Gonzales v. O Centro Esp rita Beneficente Uni o do Vegetal, 546 U.S. 418 (2006); Burwell v. Hobby 

등Lobby, 573 U.S. 682 (2014) .
71) 윤종행 형법과 종교 앞의 글 면 참조 Sherbert v. Verner, 374 U.S. 398-410 (1963); , “ ,” , 79 .
72) Thomas v. Review Board of the Indiana Employment Security Division, 450 U.S. 707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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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운영하면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였지만 적정노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FLSA) . 

미연방 대법원은 비록 자발적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음식과 숙소와 의료, , 

혜택을 받았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들에. 

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들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73) 

그리고 년의 판결에서는 두 남성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미1990 Employment Division v. Smith , 

국 원주민 교회 의 성찬식 의식에서 환각성 있는 페요테 선인(the Native American church) (peyote) 

장을 섭취한 것을 이유로 사설 마약 갱생 단체에서 해고당한 것이 다투어졌다 오리건주, . 

에서는 일 관련 부당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Oregon state) , 

실업수당 지급을 거절하였다 오리건주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오리건주가 청구인의 종교활동의 .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미연방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어떤 법이 특별히 종교적 , .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가 아니고 비종교적인 이유에서 한 특별한 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에 위헌, 

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는 그 법이 자신의 종교에서 요구하는 특별, 

한 행위를 부수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따를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종교의식을 . 

시행하는 중에 환각성 있는 페요테 선인장을 섭취한 것을 이유로 사설 마약 갱생 단체에서 해

고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로 미국 의회는 미국 원주민들. , 

이 종교적 의식을 위하여 페요테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74) 비록 마약갱생 

단체 종사자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의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섭취한 경우는 

통상의 마약섭취의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본다,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종교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잘 알려진 , , 

종교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소수 종교들도 보호함으로써 종교의 다양성과 평화로

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75) 

그리고 년의 미연방 대법원 판례로서 미국의 한 교회 가 2012 , (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교사 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Cheryl Perich) , 

회 가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 Cheryl Perich

은 년부터 미시간주의 레드포드 시 에 있는 한 종립학교1999 (Redford, Michigan) (Hosanna-Tabor 

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일주일에 며칠씩 학생들의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 

73) Tony & Susan Alamo Fndn. v. Secretary of Labor, 471 U.S. 290 (1985).
74) Employment Division v. Smith, 494 U.S. 872-890 (1990).
75) David E. Steinberg, Religious Exemptions as Affirmative Action, 40 Emory L.J. 13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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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인도하거나 종교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년에 퍼 은 수면장애관련 . 2004 맄
질병 등으로 휴직하였다 그 후 퍼 은 년 의사의 완치 확인으로 업무에 복귀하(narcolepsy) . 2005맄
려 하였으나 학교는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퍼 이 학, . 맄
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자 학교는 을 반항과 소란스런 행동, Perich “ ”76)을 하였다

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퍼 은 연방법인 미국 장애인법.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맄
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의 해석상 교회가 미국 장애인법 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를 하였, “ ”

다는 이유로 교회 소속 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고용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 

다고 판시하였다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자유로 인하여 종교단체가 그 구. , 

성원인 성직자를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77) 그러나 종립학 

교의 소속 교사에 대한 해고가 장애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장애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헌법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과 장애인법의 입법 취지를 함. 

께 고려할 때 장애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부당한 해고를 방임하는 결과가 되게 하는 방향으, 

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78) 장애인을 사회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법 

은 종교의 문제를 떠난 보다 근원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로서 우선시되어

야 한다.79)

원주민 지역에 대한 벌목과 도로건설5. 

년 미국의 산림관리청 이 미국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는 지역1982 (United States Forest Service) , 

인 캘리포니아주의 지역 숲의 목재를 벌목하고 도로를 건설하려 하자Six Rivers National Forest , 

원주민 단체들 등이 이에 반대하면서 원주민들(Northwest Indian Cemetery Protective Association ) , 

의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개발에 대한 환경 . 

영향 평가 결과 제안된 개발계획을 시행하면 미국 원주민(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 

들이 매우 신성시하는 곳의 훼손이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고 대안으로서 종교, 

적 핵심지역을 피하는 다른 우회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 산림관리청은 이를 거절하였다. . 

년 미연방 대법원은 도로건설과 벌목은 원주민들의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교1988 , , 

76) insubordination and disruptive behavior.
77) Hosanna-Tabo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and School v.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565 U.S. 171 (2012).
78) 윤종행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앞의 글 면 , “ ”, , 250 .
79) 윤종행 법과 종교 앞의 책 면 참조 , , , 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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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80) 그러나 원주민들의 종교적 신성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개발계획을 강행한 것은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도로건설비용 절감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정부가 원주. 

민들의 종교적 신성지역을 훼손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81) 원주민들의 삶에서 종교와 신앙의 가치가 매우 크다면 개발비용 절감이라 

는 경제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과 재소자에 대한 종교활동의 자유 제한 6. 

미국 법원은 군대와 교도소 내에서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종교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 

다는 입장이다 유대인 공군 장교가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장식물인 야머카. “ (yamulke)”

착용을 금지하는 군대 헬멧 규정의 적용면제를 주장한 사례가 있다 은 년 미 공군. Goldman 1973

에 지원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시에 있는 에서 심리치료 담당 장, Reverside March Air Force Base

교로 근무하였다 그는 정통 유대교의 종교지도자 로서 존귀한 신을 섬긴다는 의미로 야. (rabbi)

머카 착용을 원하였다 몇 해 동안 그는 자신의 치료실에서 야머카를 착용하였고 밖에 나갈 . , 

때는 그 위에 장교모를 썼다 나중에 그가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되어 그가 야머카를 쓰는 . , 

것이 공군 복무규정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그의 상관인 대령은 골. Joseph Gregory 

드만에게 치료실 밖에서 제복을 입었을 때는 야머카 착용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골드. 

만은 이를 따르지 않고 공군 법무 자문위원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Air Force General Counsel) . 

그러자 상관인 그레고리 대령은 골드만에게 병원 내에서도 야머카 착용을 금지하였다 년 . 1986

미연방 대법원은 군인의 종교활동의 자유가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 , . 

시민과 달리 군대는 즉각적인 명령에의 복종 단합 충성 그리고 사기“ , , , ”82)가 요청되는 특수한 

조직으로서 일반인보다 기본권이 보다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83) 그러나 그 후 년 로널 1988 , 

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 군인이 복무 중 제복을 입는 동안 개인적으로 종교적 (Ronald Reagan) ,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다.84)

80) Lyng v. Northwest Indian Cemetery Protective Association, 485 U.S. 439 (1988).
81) 윤종행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앞의 글 면 , “ ”, , 251 .
82) foster instinctive obedience, unity, commitment, and esprit de corps.
83) Goldman v. Weinberger, 475 U.S. 503 (1986).
84) 년의 미국 국방부 예산에 관한 법인 이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 1988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였는데 이 법안은 로널도 레이건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써 발효되었다, . https://en.wikipedia.org/wiki/Goldman_v._

Weinberge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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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슬림 신자인 재소자가 주무하 라는 무슬림 금요종교집회 참석을 불허하“ (Jumu’ah)”

는 교도소 보안규정의 적용면제를 주장한 사례가 있다 년 미연방 대법원은 문제의 교도소 . 1987 , 

보안규정은 적법한 행형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85) 

혐오스런 종교의식의 자유7. 

종교의식에서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혐오스런 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기도 한다 미연방 대법원은 년의 판결에서. 1993 Church of Lukumi Babalu Aye v. Hialeah , 

혐오스런 종교의식일지라도 종교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주 . Florida Hialeah 

시에 소재한 교회는 아프리카계의 쿠바 종교인 산테리아 교 의식을 Lukumi Babalu Aye (Santeria)

행하였는데 헌물의 의미로 동물을 희생하였다 이 교회는 장례식이나 치유의 의식을 제하곤 , . 

모든 종교의식에서 동물의 경동맥을 끊어 살해하고 요리하여 먹었다 그런데 당시 시의 . Hialeah 

조례는 당국이 혐오스럽고 불쾌하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종교의식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있었다 동 교회는 이 조례가 미연방 헌법 수정 제 조의 종교활동의 자유에 반한다고 소를 제기. 1

하였다 지방법원과 지방항소법원은 본 조례의 규정이 중대한 국가적 이익. , 86)을 위한 것으로서,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87)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 . 

미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시의 조례는 중립적이지 못하고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 Hialeah , “

위한 덜 제한적인 수단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 

도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88)

오랜 전통의 종교의식에서 비록 현대인들의 정서에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행위를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로서 보호하는 것이 미연방대법원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의식의 일부. 

가 용인하기 어려운 혐오스런 행위인지에 대한 평가는 사회공동체의 가치적 공감대를 바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과 시대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의식이 행하여진 장소와 참여자 그리고 문제된 종교단체의 활동과 . , 

이에 대한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89)  

85) O'Lone v. Estate of Shabazz, 482 U.S. 342 (1987).
86) the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s.
87) more narrower restrictions.
88) Church of Lukumi Babalu Aye v. Hialeah, 508 U.S. 520-546 (1993).
89) 윤종행 종교활동의 자유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앞의 글 면 , “ ”,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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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8. 

그밖에도 개신교 목사가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금지한 테네시주 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바 있다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출신 침례교회 목. (Chattanooga, Tennessee) 

사인 이 테네시주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자 경쟁 후보는 테네시주법상 목사 등 성직McDaniel , 

자는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출마자격이 없다고 주장하, McDaniel

였다 년 미연방 대법원은 개신교 목사의 주의회 의원 출마를 금지하는 테네시주 법은 헌. 1978 , , 

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90)

그리고 주립대학의 학생 종교단체의 강의실 사용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학생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에 소재하는 주립대학. 

의 코너스톤 이라는 학생 종교단체가 여러 해 동(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Cornerstone)

안 강의실을 매주 사용하여 왔는데 년 이 학생 종교단체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강의실 하, 1977

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학 당국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학 당국은 대학교와 테네시. , 

주의 규정상 공공장소를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상 금지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년 미연방 대법원은 주립대학이 일반 학생 단체의 강의실 사용을 허용하. 1981 , 

면서도 종교적 학생 단체의 강의실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서는 그럴만한 중대한 국가적 이익, 

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결국 학생 종교단체의 추가적인 강의실 사용 승인 요청을 대학 당국이 거부한 것은 학생 . ,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91) 

최근에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코비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내리는 정부의 종교(Covid-19) , 

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에 대한 많은 항의와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예컨대 미국의 뉴욕주 주. 

지사는 년 코비드 대응 행정명령2020 , -19 92)을 발령하여,93) 예배 참석자 수를 구역 은  “red” (zones)

명 구역은 명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뉴욕주 브루클린시의 천주교 교구10 , “orange” 25 . (Roman 

는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and Agudath Israel of America) , 

집행정지94)를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예배 참석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 , 

는 행정명령이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매우 필요한 제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종, 

90) McDaniel v. Paty, 435 U.S. 618 (1978).
91) Widmar v. Vincent, 454 U.S. 263 (1981).
92) COVID-19 Response Executive Orders.
93) Executive Order 202.68-October 6, 2020.
94) injunctiv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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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집회가 공중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 행정. 

명령에 의하여 뉴욕주 주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음으로써, ,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게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 .95) 이와 같이  

공중의 건강 및 안전과 종교활동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 하에서 법원은 우선 행정적 규제의 , 

필요성과 그 처분의 합리성,96) 그리고 적합한 수단으로서 다른 가능한 경미한 방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97) 종합적으로 행정적 규제의 적정성과 평등권 또는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8)

95)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Andrew M. Cuomo, 592 U. S. ____ (2020). 

우리나라에서도 코비드 팬더믹 상황 하에서 교회 등 종교단체의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규제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 19 

대하여 많은 교회들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정부가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클럽 콜라텍 과 종교시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 ( , , )

과도하게 종교단체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의 상대적 평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 제 조의 종교의 자유를 , , 20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다 명재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교회와 법 ( ,“ ,” Vol.7, 

면 참조No.2, 2021, 282-317 ).
96) Toni M. Massaro Justin R. Pidot Marvin J. Slepian, Pandemics and the Constitution, Id, at 229-275.
97) Leah M. Litman, Disparate Discrimination, Id, 참조 at 31-34 .   
98) 윤종행 신앙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앞의 글 면 참조 , “ ,”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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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유럽의 반종교적 사상 흐름과 일본의 종교법인법19 : 
가정연합을 향한 해산명령 청구에 포커스를 맞추다

오츠카 카츠미 일본 ( UPF)

종교문제와 평화문제는 매우 심각한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그런 중요한 종교문제에 대해서 . 

종교법과 평화 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의뢰받았는데 종교와 법 그리고 평화라는 세 가지 “ ” , ‘ ’ ‘ ’ ‘ ’

큰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이번에 모두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또 .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조금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종교와 평화 그리고 일본. , 

의 종교법인법 등에 관해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본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 

합이하 가정연합( )1)에 대한 해산 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는 일본의 종교적인 사정과 그 역

사 그리고 유럽의 세기부터의 사상적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 . 

프랑스 혁명과 그 후의 반종교적 이념

파리 올림픽 개회식1)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얼마 전 끝났습니다 그 중 큰 화제가 된 것은 개회식 기념 공연이었습. 

니다 로마 교황청 바티칸 이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반기독교적 개회식 행사는 다양. ( ) ‘

성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

1) 구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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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의 자부심 프랑스 혁명

이 개회식 행사에서 가장 추악한 것은 년 프랑스 혁명 당시 참수대에서 처형된 왕비 마1789

리 앙투아네트의 피 묻은 목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평화의 축제인 올. 

림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저에게는 이 행사는 프랑. 

스 사회의 윤리적 혼란을 보여주는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 

이상으로 프랑스 혁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인 자유 평등 우애 는 . “ , , ”

프랑스 국가의 기본 이념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은 기존 권력 왕정과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이 원인이었습니다, . 

왕정 하에서의 정치적 부자유와 불평등 가톨릭의 가르침에 의한 정신적 자유의 속박 경제‘ ’, ‘ ’, 

적으로는 확대되는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 ’ . 

만을 기독교 교회는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반종교적 사상적 교류2) 

프랑스 혁명의 영향

혁명 이후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은 성공적이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우애라는 이상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 , , ’ . 

종교 없이 실현하고자 하였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공산주. . 

의자들은 공산주의야말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

각하였습니다 물론 종교는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 ‘ ’ . 

상이 세기 반기독교적 이념이 유럽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념을 현실 사회에 19 . 

적용시킨 것이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20 .

세기 반기독교 사상의 조류19

세기에서 세기에 걸친 신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사상적 흐름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18 19 ‘ ’ . 

대표적인 인물이 다윈 프로이트 마르크스 그리고 니체 등입니다 이 인물들이 일본의 학자들, , . 

과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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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 의 환경 적응(1809-1882)

찰스 다윈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화론을 주창하였고 그 , 

결과 신의 창조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학적 이라는 연구는 여전히 하나의 . (?) ‘

견해 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적응론은 우생보호 ’ . 

사상이라는 인권유린과 살육이라는 큰 비극을 낳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대 우생 사상의 뿌리 다윈의 진화론 적자생존론, 

이 적자생존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nor the most intelligent that survives.

It is the one that is most adaptable to change.

살아남는 종이라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이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적자생존 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

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구 우생보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

올해 월 일 일본 대법원에서 년 제정된 구 우생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7 3 1948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우생사상을 바탕으로 우생학적 관점에서 불량한 자손의 . ‘

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은 국가 정책으로 정신장애 지적장애 신경질환 신체장’ , , , 

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 무시 법이 오랜 세월 . 

동안 일본에 존재했다는 것은 큰 놀라움입니다.

국가 정책으로서의 우생 정책

우생학 사상은 처음 다윈의 조국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곧 미국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미국 , . 

국내에서는 년 우생정책에 의한 국가적 피임수술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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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미국 개 주에서 강제 피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우생정책은 년 이민법으로 결12 . 1924

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열등한 민족으로 간주된 이탈리아인 중남미인 아프리카 아시아인 . , , , 

등의 이민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우생보호법을 국가 정책으로 철저하게 실행에 옮긴 것은 독일의 히틀러로 년, 1934

부터 년간 만 명을 불임시킨 나치는 북유럽계 백인의 순혈을 지키기 위해 년 뉘른베르3 20 1935 ‘

크 법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자를 안락사 시켰습니다 이 히틀러의 우생’ . ‘ ’ . 

정책은 미국의 우생학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독일과 유럽의 우생보호법을 무비판적. 

으로 도입한 것이 일본의 우생보호법입니다 종교의 자유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일. ‘ ’ , 

본에서는 이념적 이해가 얕았고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점령군이 한 것을 그대, 2

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의 종교관(1856-1939)

프로이트는 성충동은 죄다 라는 전통적인 가톨릭의 원죄론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할 ‘ .’

수 있습니다 성충동이야말로 우리의 발전과 성장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 .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가 불필요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이 신앙을 . 

가진 상태는 강박 신경증 상태이며 종교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화의 ‘ ’ , ‘ ’ . 

목회를 심리적 상담과 의료적 치료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칼 마르크스 의 공산주의(1818-1883)

칼 마르크스는 철저한 무신론을 주장하며 역사를 움직여온 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계급투“

쟁 이라며 투쟁을 선동하였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비참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인간의 유의적본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노동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 ’ ‘

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프리드리히 니체 신을 죽인 선언(1844-1900) 

현대인의 눈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세기 사상은 과학적이고 계몽적이고 실증적이고, 19 , , ,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을 떠난 과학 만능주의 유물론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세. , , 19

기 말 철학자 니체는 즐거운 지식 에서 명백히 반종교 반기(Die fröhliche Wissenschaft, 188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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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를 선언하였습니다.

God is dead. God remains dead. And we have killed him.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 .

신을 죽인 세기란20 ?

니체의 신은 죽었다 신을 죽였다 라는 말로 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을 죽인 이념으로 ‘ , ’ 20 .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이상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서구화를 추진한 일본에는 이러한 사? 

상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사상계 종교계에는 이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 .

유럽의 반 컬트 이념과 일본

프랑스의 반 컬트 사상1) 

이러한 사상적 흐름에 따라 유럽에서는 반 종교 반 컬트 사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서 , . 

가장 반 컬트 운동이 활발한 곳은 년 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1789 . 

랑스의 반 컬트 법과 운동이 일본의 반 컬트 법과 현재 가정연합에 반대하는 목사 변호사 그리, 

고 언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반 컬트 운동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컬트의 기준 문제입니다 이 기준이 일본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받. , . 

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컬트의 기준2) 

프랑스의 반 컬트 운동에서는 컬트의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야르 보‘ 10 ’ . ‘

고서 에서 컬트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 불안정화1. 

터무니없는 금전적 요구2. 

원래의 삶에서 의도적인 분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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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가해4. 

아동 가입 강요5. 

어떤 반사회적인 언행6. 

공공질서 침해7. 

대대적인 사법적 투쟁8. 

정상적인 경제 유통 경로에서의 이탈9. 

공권력 침투 시도10.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년 프랑스 국민의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1995

컬트로 개 단체를 꼽았습니다 사이언톨로지나 일본의 거대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도 그 안에 172 . 

포함됩니다 가정연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컬트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18

다 이를 보면 일본에서의 가정연합에 대한 공격이 이 원칙에 따라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 

니다.

프랑스의 컬트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본) ３

이 컬트 기준에 대해 유럽에서는 논쟁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른바 반 컬트 운동에 대한 반대 . 

운동과 컬트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는 신종교 학자들의 연구 조직. , 

인 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가정연합에 대한 반대운동과 공격은 이 프랑스의 CESNUR . 

컬트 정의 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교학자 언론 그리고 정‘ ’ . , , 

치인들은 이를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그리고 진보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무서운 것은 일본에서 반 컬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 운동은 창설 당시에는 컬트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새. 

로운 종교운동을 컬트라고 부르는 운동이야말로 컬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신종교 비‘ ’ . 

판은 오히려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컬트의 기준은 언론과 정부의 자의적. 

인 해석으로 어떤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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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종교관과 종교법인법

메이지유신 이후 종교법인법1) 

년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고 서양에서 많은 것을 배워 새로운 국가 건설이 빠르게 이1868 , 

루어졌습니다 원래 일본에는 종교단체에 관한 법률과 같은 통일된 법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 

니다 종교단체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년이 지난 년이었습니다 그것은 . 70 1939 . 

매우 국가주의적인 법이었습니다 종교단체의 국가관리를 목적으로 한 법이었습니다 종교의 . ‘ ’ . ‘

국가관리 전통은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국가관리적이’ . 

고 사회주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의 불교는 진호국가 천황과 귀족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가불교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처음에는 불교가 민중의 신앙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불교가 민중의 신앙운동이 된 것. . 

은 백제의 성명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했다고 전해지는 세기에서 년 후인 가마쿠라 시대라고 6 700

할 수 있습니다 에도시대에는 국가기구로서의 불교와 유교가 번성하였습니다 무사와 백성들의 . . 

윤리도덕은 유교가 위로부터의 지시로 도입되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종교는 국가와 국민의 , . ‘

안녕을 위해 존재합니다 는 관념이 일본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메시아적 종교운동에 대한 정부의 공격2) 

제 차 세계대전 패전 전의 종교단체인 국가신도는 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2 . 

신도는 국가의 번영을 위한 정신적 기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단체가 이에 반. 

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격과 규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라는 국가를 넘어선 이상세계. , 

나 이상국가의 실현을 추구하는 운동은 반국가적 종교로 규정되어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받‘ ’

았습니다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활동을 하는 많은 종교단체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활. 

동하였습니다.

종교단체 오모토교 대본교 에 대한 공격( , )大本敎

가장 좋은 예는 전쟁 전의 종교단체인 오모토교 대본교 입니다 대본교 본부 건물이 ( , ) . 大本敎

폭파되고 많은 교단 간부들이 투옥되는 등 정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본교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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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격을 받은 이유는 신자가 사회 고위층으로 확대된 점 군대 내에 많은 신자를 확보한 점 , 

등입니다 그리고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국가 내 국가와 같은 교. . 

단 기구를 만든 것이 국가 전복 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 의해 인식되었습니다 다시 ‘ ’ .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관념이 , , 

일본인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신앙은 일본에서는 확대되. ‘ ’

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종교의 자유 년 월 일3) (1945 8 15 )

년 월 패전 후 월 일 연합군 최고사령부 맥아더 사령부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1945 8 10 4

한을 철폐하였습니다 갑자기 종교적 자유가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년 종교. . 1951

법인법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가, . , ‘

진 사람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들’ ‘ ’ . 

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얕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년 제정된 이 종교법인법에서는 종교법인의 설립은 인증제로 되어 있으며 종교법인법은1951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의 복지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1)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2) 

년 이상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3) 1

등 관할청이나 검사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복리를 해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 ‘ ’

점 등입니다 활동 실체가 없는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내려졌지만 가정연합처럼 종교단. , 

체로서 활동이 활발하고 일본 전역에 기반을 가진 큰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은 차 세계대전 2

후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 해산명령이 내려진 사례를 보면 간부들의 형사사건이 그 근거가 . 

되고 있습니다.

창가학회에 대한 공격

차 세계대전 후 큰 문제가 된 종교단체는 창가학회로 년대부터 년대에 걸친 급격한 교2 , 50 70

단 확장과 함께 그들의 가르침을 국교로 삼는 이상을 가지고 공명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종교적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을 창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당의 설립은 창가학회를 국교화. ‘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민당 정부와 공산당 그리고 언론의 거센 공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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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산당과 충돌한 이유는 신도 확보 시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도. . 

들의 헌금을 모으는 방식이 극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자 의 두 한자를 합치면 쌓을 저. ( )信者

가 됩니다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 . .儲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공격4) 

한국에서 탄생한 종교운동인 가정연합은 국제승공연합을 설립하고 일본을 공산화로부터 지

키기 위해 공산당에 맞서 싸웠습니다 격렬한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은 사회 질서를 위험에 . “

빠뜨린다 고 판단되는 것일까요 열렬한 신앙활동과 신도들의 경제활동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 ? 

으킨 것도 사실이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산당의 공격을 , . 

경험하였지만 이번 정부의 공격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가정연합 , . 

교리에 있습니다.

공격받은 통일원리 교리

가정연합의 종말론적 교리와 역사관은 신도들특히 젊은이들을 강렬하게 활동하게 하는 힘( )

이 있었습니다 그 교리와 회원들의 열성적인 활동 특히 승공운동은 공산당과 자유주의 언론의 . , 

총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통일원리 교리는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물복귀. . ‘ ’, 

국가복귀 등의 단어는 과거 대본교 창가학회를 연상케 합니다 가정연합은 일본을 지배하려‘ ’ , . ‘

고 한다 고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탕감복귀나 아벨 가인이라는 가르침은 한국에 대한 일본.’ . ‘ ’ ‘ ’ ‘

의 복종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창시자의 많은 말씀이 일본의 신자 헌금을 한국에 보내라는 식’ . ‘ ’

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격의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복잡한 감정이 있. 

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태생의 종교

한국에서 태어난 종교단체라는 것이 일본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일은 없습니다 한국을 우선. 

시하는 이 운동은 반일단체 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원리보‘ ’ . 

다는 해와 국가인 일본은 아담 국가인 한국에 일제시대의 탕감으로서 돈과 사람을 바치라는 ‘ ’

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집단결혼이라 불리는 합동축복식은 바로 일본 여성을 한국에 보내기 . ‘ ’

위한 의식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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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감금 문제 발생

이런 상황에서 가정연합에 입교한 자녀를 되찾기 위해 부모와 반대 목사 그리고 반대 변호사

가 합동으로 신도들을 납치 감금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명이 넘는 . 4,300

신도들이 납치 감금되어 탈회를 위한 강제 개종을 당했습니다 초기에는 납치된 신도들은 정신. 

병원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는 분명히 프로이트 학설이 있습니다 그 . . 

후 부모들은 직업적 개종자들과 함께 비밀 아파트에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목사와 좌파 변호사가 강제 개종에 나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뇌와 다름없었습니. ‘ ’

다 가정연합이 젊은이들을 세뇌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직업적 개종자나 목사들. ‘ ’ , 

이 젊은이들을 강제 감금하고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종교단체. 

에 가입하면 일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 . 

그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직업적으로 강제 개종을 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납치 감금된 회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개종을 받아들인 사람은 탈회한 증거로 청춘을 돌려? ‘

달라 는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종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도들은 탈회한 ’ . 

척하고 탈출하거나 부모가 포기할 때까지 감금당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년 이상 감금된 신도, 12

도 존재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크게 다친 사람 자살한 사람 등 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 .

납치 감금 문제에 대한 경찰의 불개입

납치 감금을 호소해도 일본 경찰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본 법에는 민사불개입 원칙. ‘ ’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앞세운 납치감금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불개입이라는 이유로 경. 

찰은 개입 구조 형사사건화 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차 세계대전 전 종교단체 탄압의 경, , . 2

험으로 인하여 경찰은 종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 . 

운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 

러나 가정연합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격합니다.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문제

종교법인법과 관련하여 숨겨진 문제는 세금 문제입니다 일본의 종교법인은 세법상 공익‘ ’ . ‘

법인 등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년 이후 종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 2000

가 급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교법인이 세무적으로 성역으로 취급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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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종교법인의 자금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종. . 

교법인이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용하지. 

만 큰 문제입니다.

세계평화가정연합을 향한 해산명령 청구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1) 

지난해 월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10 , 2

월 일 차 심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단체를 해산시키려면 정부 담당 관청22 1 . ‘ ’ 

의 전문가 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년 ‘ ’ . 2023 10

월 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연합도 많은 반론을 하며 저항하였지만 일방적인 정보에 근거13 . , 

한 심의를 거쳐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주당 관계 단절 선언

게다가 년 월 일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단체와 관계2022 8 31 ‘

를 맺지 않는다 는 원칙에 따라 집권당인 자민당은 가정연합 및 관련 단체와의 관계 단절을 ’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 소속 국회의원의 사상 조사 가정연합과의 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 . , 

단절을 강요하였습니다 단절을 거부하는 의원에게는 탈당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 . 

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년 동안 정‘ ’ . 2

치와 종교의 문제가 큰 공격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돌발적인 해석 변경

지난 년간 가장 큰 문제는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종교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경과를 기시다 2

총리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도적으로 년 월 일 밤부터 일 아침까지 민사도 포함한2022 10 18 19 ‘ ’

다고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일본은 법치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많은 학자. “ ?” , 

종교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옴진리교 사건에서 법령 위반은 형법 위반이었습니다 일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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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과거의 경과를 무시한 해석 변경은 모든 종교법인에 큰 위협. 

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법인은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대응으로 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일본의 종교의 자유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가정연합에 대한 편향된 언론 보도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년 동안 특징적인 것은 언론이 가정연합에 대해 반대파의 정2

보만 계속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신문 어느 곳에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찾아. , TV ‘ ’

볼 수 없었으며 지난 월 도쿄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서밋아시아나 국제종교자유연합, 7 ‘ (IRF) ’ ‘

일본위원회 총회 등 국제회의도 일본 언론은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매우 (ICRF) ’ . 

잘 보도해 준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종교 문제2) 

가정연합의 해산명령 문제는 단순히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컬트의 정의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언론이 만들어낸 일방적. , . 

인 정보로 어떤 종교법인이든 다 컬트가 됩니다 마치 언론이 컬트의 정의를 쥐고 있는 것처럼 . 

보입니다 컬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좌파 학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컬. . “

트 라는 단어는 많은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치의 종교에 대한 과도한 개입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의적인 동기로 예를 들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운용, 

된다면 일본의 종교의 자유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당을 지지하지 . 

않는 종교단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년간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이미 해산이 정치적으. 2

로 결정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 년간의 재판에. 2

서 모두 패소하였고 지방재판소나 도쿄고등재판소에서 가정연합이 승소한 사건까지 대법원에, 

서 뒤집힌 판결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종교의 자유는 큰 위기에 .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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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 기독교 전통과 창시자의 이념· UPF 

구약성서의 전통과 인류의 공통된 이상1) 

자유 평등 우애 의 이상은 물론 인류의 근본적인 소망이지만 원래는 구약성서에서 유대 “ , , ” , 

선민들이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자유란 안팎의 노예상태에서 야훼에 의한 해방. 

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가 본질적인 의의였습니. , 

다 또한 사회적 법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호. , , 

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사회적 국가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 ‘ ’ ,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기반은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동포 사랑이었습니다. , , . 

신약성경에서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는 말씀“ .”( )

이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사상적 가치2) ·

예수님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의 창시자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UPF ·

이시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 , 

다 그리고 종교적 심정 위에 사랑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념이야말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아

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평화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종교와 교파를 넘어 세계 공통의 것. 

이 아니겠습니까 창시자의 이념은 세기에 탄생한 반종교 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반격이! UPF 19

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념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 

합니다.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의 기본 이념과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 · ‘ ’ ‘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종교적 감성이나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총재님 ’ . . 

내외의 교설이 일본에서 이렇게 널리 퍼진 것은 일본 종교사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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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정연합이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년인데 년이 지난 올해 그 종교법인 인가1964 , 60

가 취소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년을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 60 .

마지막으로 문선명 총재님이 미국에서의 선교 자금을 둘러싸고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댄

버리 교도소에서 남긴 말씀으로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I am honored that I could serve time in Danbury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댄버리에서 봉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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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 에서 종교이해 로 종교와 법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안신 배재대학교( )

목  차

서론 종교자유와 종교차별의 문제. : Ⅰ

북한의 종교와 대 원칙. 10Ⅱ

종교의 중국화와 파룬궁 박해. Ⅲ

한국의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Ⅳ

결론 종교차별 에서 종교이해 로. : ‘ ’ ‘ ’Ⅴ  

서론 종교자유와 종교차별의 문제. : Ⅰ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 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2024 , 68

있지만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지는 데 이용할 수 없다 김일성김정, . ‘ -

일주의는 국가건설과 통치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자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 으로 규정되며 ’ “ , ”

심지어 일종의 신종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북한정부는 주민의 미신행위까지 단속하고 종교. 

의 자유를 침해한다.1)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을 중심으로 공직자에 대한 종교차별예방교, 

육을 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며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할 2010 . , 

때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폄훼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며 정기적으, 

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과연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년 소위 고소영내각 이란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정부에서 종교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나2008 “ ” , 

박근혜정부는 문화창조의 기치 아래 문재인정부는 인권교육 의 차원에서 다시 윤석열정부‘ ’ , ‘ ’ , 

1) 북한인권보고서 2024 , 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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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교차별예방교육과 더불어 종교의 이해 교‘ ’ , 

육을 강화해 왔다. 

종교차별의 사례는 사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사소한 영역

에 이르기까지 무심코 이루어진다 년 월에 여수시장은 년 여수세계박람회를 하나님. 2008 7 2012 “

의 선물 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과장은 여수세계박람회를 하” , “

나님의 은혜 이며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 이므로 복음엑스포가 될 수 있도” “ ” “

록 협조를 부탁하여 불교계의 강한 반발은 샀다” .2) 전남교육청에 속한 나주의 한 공립중학교  

영어교사는 수업 중에 순번을 정하여 기도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하는데 수업 중 기도는 종교, “

편향으로 인정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3) 또한 전남 신안군에 조성된 순례길에 관광객들이 쉴  , 

수 있는 예배당과 천사 미술관 등 시설들의 명칭이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 예배당, 

의 이름도 제자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칭찬 소원 행복 지혜의 집으로 변경하였다, , , , .4) 개신교와  

불교의 갈등이 첨예한 분야는 템플스테이 사업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울산역 통도, , KTX 

사 부기 개신교 목회자와 신자들의 땅밟기 등의 문제이다, .5) 년 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2008 10

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에 종교계별로 명씩 대학교수, 11 1

나 일반종교전문가 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접수된 사례들을 심의하여 종교편향에 해9

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6) 

본 발표는 종교와 법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먼저 북한의 종교상황과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대원칙을 살펴보고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의 중국화와 파룬궁에 대한 박해 사례를 검10 , 

토하고 끝으로 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종교차별예방교육의 특징과 한계 및 앞, 2008

으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북한의 종교와 대 원칙. 10Ⅱ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 지만 외국와의 교류창구 로서 명목상 종교들과 종교인들은 존재한“ ” , “ ”

2) 여수시 공무원의 종교 차별 행위 물의를 빚다 광주인 “ .” , 2009. 9. 26.
3) 어현경 종교차별신고센터 첫 시정 조치 불교신문 , “ ”, , 2008. 11. 25.
4) 종교차별논란 으로 바뀐 팻말 천사섬 주민들 다시 원래 팻말로 뉴스 “‘ ’ .. ‘ ’”, MBC , 2024. 1. 26.
5) 정락인 교회 절 갈등 종교전쟁 치닫나 시사저널 , “ , , ‘ ’ .” , 2010. 11. 8.
6) 최창민 수업 중 기도 강요는 종교차별 뉴스파워 , “ ”, , 200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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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제국주의로터 해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먼저 천주교와 개신교가 유입되었고. , 

불교와 천도교 등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반종교정책을 표방하며 김일성 . 

유일사상 체계가 강조되면서 북한에서 종교는 아편 이나 미신 으로 간주되고 자유로운 종교“ ” “ ”

활동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다 이러한 종교적 진공상태 는 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조. “ ” 1972

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이 재개되었다, , . 1980

년대에는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의 단체를 신설되었는데 년 장충성당과 , , 1988

봉수교회가 년 칠골교회, 1992 7)가 년 정백사원 생명을 주는 삼위일체 교회이 완공되었다, 2006 ( ) . 

년과 년에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러시아정교회 성당을 방문하였2001 2002

는데 북한 공인 종교단체 간 협의체로서 조선종교인협의회에는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불교, , 

도련맹 조선카톨릭협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정교위원회가 가맹되어 있다, , , .8)  

년 월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조에 따르면2019 8 68 ,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형법 일부개정에는 제 조에서 미신행위죄 와 제 조에서 미신행위조장죄 를 담267 “ ” 268 “ ”

고 있다.

7) 김일성의 모친 강반석 집사가 출석하던 교회로 년 재건축이 이루어졌다 , (1892-1932) 2014 .
8) 년 월 조선기독교도련맹 은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9 2 ‘ ’ ‘ ’ .

봉수교회(1988) 칠골교회(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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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문익환 목사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상임고문 자격1989 3 25

으로 남한의 법을 어기고 방북하였다 그는 공동성명의 통일 대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남“ ” . 7.4 3 , 

한 청년들의 차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요구하였13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다 월 일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이며 천주교인이었던 임수경. 6 30

이 방북하였고 임수경의 보호와 남한 귀환을 돕기 위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1967-)

신부가 북한으로 파견되었다 월 일 귀국 후 문 신부와 임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1949-) . 8 15

로 구속되었는데 문 신부는 징역 년을 선고받고 년 개월 복역한 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 5 2 6

었고 임 대표는 징역 년을 선고받고 년 개월간 복역 후 년 월 일 특별 가석방되었, 5 3 5 1992 12 24

다 이들의 방북과 종교활동은 북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9) 

북한은 년 월에 제정되어 북한주민의 행동규범을 통제해 온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1974 4 ‘

위한 대 원칙 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대 원칙 으로 년 월 개정하였다 조선10 “ ” 10 “ 2013 6 . 

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노동당 규약과 함께 북한의 전 주민에게 부과되는 북

한의 대 규범이 년 만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수령론을 후계자론으로 발전시켰고 사회주3 39 . , 

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 주체사상과 주체혁명을 강조하고 백두혈통과 백두산 절세위원을 ’ ‘ ’ ‘

표명함으로써 김일성 일가의 대 정권세습을 명문화하였다3 .10) 년 월에 다시 주체사상과  2021 9

김정일의 수령으로서의 위상을 김일성과 동일시하며 아래와 같은 결문도 추가되었다, .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김일“

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자

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대 원칙 결문.” (2021. 9. 10 )

온사회를 1. 김일성김정일주의- 화하기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2.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위대한 3.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 하며 결사옹위 하여야 한다.

위대한 4.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9) 김흥수 류대영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 서울 다산글방 , , ( : , 2002), 164-170.『 』 
10) 김관웅 북한의 유일사상 대 원칙 개정과 세습의 관계 시선뉴스 , “ 10 ”, ,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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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5.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위대한 7.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8. 

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 , , 

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10.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유일한 종교는 주체사상이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대 세습은 영원한 주- - 3 “

체의 태양 과 수령이므로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 “

명전통 을 계승발전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북한의 초법적 강령은 ” . 

주체혁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종교행동도 용납하지 않는다 년 월 일 평양을 방문. 2024 6 19

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정백사원에서 경배하고 촛불을 바치고 성화를 기증했다.11)

종교의 중국화와 파룬궁 박해. Ⅲ

중국이 공인한 대 종교는 불교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도교로서 년 시진핑 주석 집권 5 , , , , 2013

이후 종교의 중국화 를 강조해 왔다 종교는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과 문화를 따르‘ ’(cinicization) . 

고 외세로부터 독립하여 자치를 해야 하고 당의 지도와 통제를 따르면서 사회주의 국가발전에 , , 

기여해야 한다.12) 

년 월부터 중국 내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찰 사원 교회 등 2023 9 , , 

종교시설을 당국의 지배권 아래 둘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대폭 수정하였다 종교는 사회주의 . 

가치관을 실천하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따라서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주석의 신, 

11) 정지섭 평양 성당서 푸틴 안내한 사할린 한인의 후손 조선일보 , “ ‘ ’”, , 2024. 8. 23.
12) 김원철 세기 말 급증한 중국신자 총 인구 정체 가톨릭평화신문 , “20 , 2% ,” ,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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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 , . “

개인도 종교시설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 혹은 국가 교육제도를 방, 

해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종교시설의 설립시 구성원의 일정 수 이상이 중국 국적이어야 하며 .” “

해외로부터 기부나 지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 는 요건이 있다.” .13)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종교는  “

물론 모든 추구의 대상 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치해야 하므로 종교인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 , 

증가하는 추세이다.

년 월 일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고 파룬궁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갑1999 7 20 . 

작스럽게 성장한 파룬궁의 위세가 중국의 사회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파

룬궁을 사교 민중위해집단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회 위해집단 미신 및 “ ”(cult), “ ”, “( ) ”, “

반과학 신종집단 위선집단 불법범죄집단 반역집단 선동집단 놀라운 조직력 필”, “ ”, “ ”, “ ”, “ ”, “ ”, “

요하고 합법적인 정부의 억압 등이 파룬궁 탄압의 명문으로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법과 종교” . 

의 관점에서 중국 정부는 파룬궁의 불법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정부는 위선을 문제 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룬궁이 국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 금지 “

조직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파룬궁 지부는 중국 전역에 걸쳐 산재하지만 정부의 허. 

가도 받지 않은 채 활동했다 따라서 파룬궁은 명백한 불법단체이다 파룬궁이 어긴 법규. . 

는 이것만이 아니다 최소한을 예를 든다 하더라도 파룬궁은 국가 헌법을 비롯해 민법. ‘ , 

형법 세법 그리고 조직 출판 집회 행진 시위에 관한규제 등을 위반했다, , , , , , ’ .”14)     

  

13) 조승현 중국 종교 통제하는 관리 법규 개정 박해 심해지나 국민일보 , “ , ... ,” , 2023. 8. 1.
14) 마리아 시아 창 붉은 중국의 공포 파룬궁 황정연 옮김 서울 황소자리 , , ( : , 2005), 153-154.『 』

수련하는 파룬궁 신자들 시위하는 파룬궁 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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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베이징에서 벌인 파룬궁의 대규모 시위는 공산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위협1999 4 25 “ ” “

적인 존재 로서 중국에 적대감을 품고 있는 외국 정부와 국제단체의 전폭적인 지지와 원조 를 ” “ ”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파룬궁의 지하조직은 중국 공안의 조사를 피해서 불법행위 를 지. “ ”

속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범죄집단 파룬궁의 리홍즈와 조직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 , “ ” 

처리는 인민과 사회를 사악한 약탈자로부터 구하고 사교에 빠진 이들을 구출 하는 것이“ ‘ ’ ‘ ’ ‘ ’

다.”15)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사회집단에 대한 등록과 관리에 관한 조 ‘

항으로 민정부는 파룬궁의 기관등록 미준수를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파룬궁의 모든 ’ , , 

활동이 불법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나아가 중국정부는 개정 형법 조항 조에 따라서 사. 300 “

교와 관련된 범죄행위 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행진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공안” . , , 

당국의 사전승인을 취득해야 하고 베이징 자체정부 행정규율에 따라서 불법 집회 불법 공공인, , 

쇄물 부착 등을 금지한다.

파룬궁 역시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왔다 공산당을 사악한 영 의 특징을 지닌. “ ”

다고 지적하며 중국사회의 모든 세포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정교하고 세밀한 흡혈관을 통, “

해 사회의 모든 모세 혈관과 세포 속까지 깊숙이 들어가 사회를 통제하며 조종하고 있다 고 , .”

설명한다.16) 파룬궁의 관점에서 중국공산당의 폭정을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 

법률 공산당 정권이 끊임없이 인위적인 투쟁을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반혁명분자“ : , 

반사회주의 분자 나쁜 분자와 사이비 종교 신자라는 누명을 씌어서 공산당 독재집단과 각 , 

민족 인민 단체 사이에는 첨예한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공산당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 “

회를 안정시킨다 는 명분으로 법률 과 조례 및 명령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인민들의 .” ‘ ’ ‘ ’ 

불만 행위를 반혁명 행위에 귀납시켜 탄압하였다 년 월 장쩌민은 공산당 정치국의 . 1999 7 ,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개월 내에 파룬궁3 ( )法輪功

을 소멸시키려 하였다 이러하여 한때 유언비어가 하늘을 뒤덮듯이 전국을 휩쓸었다. .”17)

 

년 월 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파룬궁보호법 이 만장일치로 2024 6 25 ‘ (Falun Gong Protection Act)’

통과되었는데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국가적 탄압을 확인하고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 

제 장기 적출의 배후로 중국 정부를 지목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이 종교단체에 . 

15) 마리아 시아 창 붉은 중국의 공포 파룬궁 , , 162.『 』
16) 대기원편집부 평 공산당 대기원출판사 , 9 , , 2004. 23.『 』
17) 대기원편집부 평 공산당 대기원출판사 , 9 ,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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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범행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연류된 외국인의 입국금지와 비자취소 및 자산동결과 , 

징역형 등을 규정했다.18) 미국과 중국 정부는 파룬궁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유린과 내정간섭 

의 논리로 상호 비방하고 있다.

한국의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Ⅳ

주체사상의 틀 안에서 제한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북한과 사회주의의 맥락에서 개 공, 5

인종교만 인정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 

으며 종교의 자유도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므로 종교의 유무와 차이에 상관없이 국민 전체에 대“ ” , 

하여 봉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자유국가 이므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 “ ”

모든 종교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종교인은 이고 종교. 2015 , 56.1%

인은 로 머물러 있으나 이 비율은 년에 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 가43.9% 2025 30% . 

운데에도 의 개신교가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의 불교와 의 천주교가 그 뒤19.7% , 15.5% 7.9%

를 따르고 있고 원불교와 대순진리회를 비롯한 기타 종교는 에 머물러 있다 세계종교인, 0.8% . 

구가 세계인구의 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85% .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 제 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2 “ , , , , , 

18) 남창희 미국 연방하원 통과한 파룬궁 보호법 법안 전문 에포크타임스 파룬궁과 관련된 언론매체로서  , “ ‘ ’ ,” , 2024. 6. 30. 

파룬궁에 우호적 소식을 전한다.

경찰공무원 대상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세무공무원 대상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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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 , , 

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제 조의 .” 2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제 조에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 18 “ ” 

하고 있다 물론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그 . , UN

내용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 11 “ . ,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 , , ,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 , 20 “ . 

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 . 

불구하고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전통“ , , ”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가능하다는 것인 대법원의 판결이다선고 도 판결( 97 508 ). 

이웃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종교차별과 종교갈등으로 악화되어 계층 인종 민족 국가의 , , , , 

요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종교분쟁이 발생한다 년 테러 년 월 일 마드리드 열. 2001 9.11 , 2004 3 11

차테러 년 월 일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 년 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충돌 사건 등, 2005 7 7 , 2021 5 -

이 세기 들어 일어난 대표적인 종교 관련 사건들이다21 .

종교차별의 사례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먼저 공직자의 언행 관련 종교차별이 있다. , . 2009

년 월 일 전주덕진경찰서 서장은 직원 교육시간에 하나님 당신은 법을 준수하고 사회규칙을 4 8 “

지키는 이 직분을 주셨다 는 기도문을 낭독하고 이메일로 발송하여 종교차별 논란이 일어난 ”

바 있다.19) 년 월 일에 열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시무식에서 당시 공수처장이 독일 본회 2023 1 2

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고 해당 시를 가사로 작곡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 ’

흘린 것이 종교차별 행위 로 결정되었다” “ . 20) 

둘째로 행정 영역의 종교차별 사례로서 강남구 대치동 칼빈로 거리 명명을 들 수 있다, ‘ ’ . 21) 

년 서울시 공무원이 명함에 성경문구를 새겨 사용하다고 종교편향 논란이 있었고 포항시2009 , 

와 동해면사무소가 특정 교회 이름과 십자가가 인쇄된 우편봉투를 사용해 종교편향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22) 셋째로 교육공무원의 종교차별 유형이 있는데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  , , 

게 순번을 정해 기도를 시켜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물론 학습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 종교재. 

단이 설립한 사립대학교의 대학예배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년 월 1998 11

일 대법원선고 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사립 고등학교 10 (96 37268 ) . 

19) 노덕현 하나님 당신은 제게 경찰직을 주셨습니다 현대불교 , “ , ”, , 2009. 4. 10.
20) 임혜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종교편향 뭇매 맞는 이유는 천지일보 , “ ‘ ’ ”, , 2023. 1. 9.
21) 유영대 왜 칼빈로는 안되고 봉은사로는 되는가 국민일보  , “ ”, 2010. 8. 30.
22) 여수령 행정봉투도 교회홍보물 전락 가톨릭뉴스 , “ ‘ ’ ”, ,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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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특정 종교를 이단 이나 사이비 라고 발언한 사례에서도 종교차별” “ ” “

적 요소가 발견된다. 

종교차별을 제한하는 법규가 헌법 법률 공무원법 교육공문원법 등에 마련되었고 종교차별, , , , 

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에서는 종교전문가들에 의한 공직자종교차별예

방교육을 실시해 왔다.

결론 종교차별 에서 종교이해로. : ‘ ’ ‘ ’Ⅴ

우리나라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교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이는 . 

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에서 시작되었지만 세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2008 , 

종교적 다양성과 복합성이 예방교육이 지금까지 년 넘게 유지된 주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불15 . 

교와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가 동서로 한국종교지형의 양대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고 동서( ) , 

종교관이 창조적으로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신종교들이 등장해 왔고 평화적으로 공존해 왔다. 

종교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의 시작은 종교이해 를 위한 공감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년‘ ’ ‘ ’ . 2010

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차별예방교육에 참여하면서 절대적인 종교적 법들을 지닌 종, 

교들도 공적인 공간에서는 그 사회의 법과 제도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되

는 사례들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찾아보았다 그렇다면 종교차별에서 종교이해. , 

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동해면사무소가 사용한 행정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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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법의 이상과 종교의 현실이 거리가 멀 때가 적지 않다 종교차별의 가능성을 인지하, . 

여 차별행위를 예방하도록 법규들은 공직자나 시민이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경계와 범주를 

그어주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따라서 종교와 법의 관계성을 , . 

중심으로 종교차별의 사례들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사례별로 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작. 

년 년 공수처장의 시무식 찬송가 문제로 종교편향 논란이 있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2023

차별예방위원회에서는 종교차별로 결정이 났지만 공수처장도 국교금지조항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레몬테스트 판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목적이 종교적인지 세속적인지의 여부 그 , , 

정책의 결과가 어떤 종교를 선향하는가 폄하하는가의 여부 종교행위에 과도하게 관여하느냐, 

의 여부 등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였지만 결국 불교계의 거센 비판에 사과하였다, .23)

둘째로 법과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인 종교 간 대화 혹은 정교 간 대화를 통하여 절충, 

적이며 창조적인 선택과 타협이 필요하다 울산역의 통도사역 병기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 

교회나 사찰 등 종교건축물이나 인물을 공적 공간의 지명이름으로 사용할 때에는 주민들의 충

분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통도사가 울산역 다. 

음에 괄호 안에 부역명으로 있는 상황에서 울산역 외부 역명판에서 통도사역을 삭제한 것은 

절충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울산역에서 통도사까지 거리가 멀지만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는 . , 

문화적 관광효과를 고려한 결정일 수 있겠지만 불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공적 공간에 대한 명, 

명 과정에서 종교차별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비교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종교와 법 법과 종교의 문제에 보다 공감적이며 객관적, , 

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국교가 없는 우리나라나 미국과 달리 영국의 국교는 잉글랜드의 . , 

성공회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이다 그러나 웨일즈나 북아일랜드에서는 국교가 없는 것처럼 . 

가급적 종교와 정치의 문제를 분리해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다루었던 북한의 주체사. , 

상과 중국의 사회주의 맥락에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에 대한 차별의 기준과 수위가 다르듯이, 

종교차별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이해의 차원으로까지 논의가 성숙될 수 , ‘ ’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종교법 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23) 김민아 찬송가 시무식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문체부 종교차별 맞다 법보신문 , “ ... ” “, ,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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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카 마사노리 선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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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차별 에서 종교이해 로 에 대한 토론문“‘ ’ ‘ ’ ”

법이 평화로 평화가 법으로 이행되는 문턱, 

<<

전철후 원광대학교( )

발표자께서는 종교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그 사회의 법과 제도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제한되는 종교차별의 사례들을 밝히고 종교차별에서 종교이해의 패러다임으로 전, 

환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사회 중국. , , 

한국의 사례들을 밝혀놓았듯이 일반화하기 보다는 개별 종교차별의 사례들이 지니는 차이에 ,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되었다 이는 보편성 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수. ‘ ’ ‘

성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창조적인 선택과 타협이 필요’ . 

하고 비교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종교와 법 사이의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도 , 

차이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남 과 대화를 중요시하는 평화의 시각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 ‘ ’ ‘ ’

다 대화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다름속에서 공통 지점을 파악한다 평화적 . , . ‘

대화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만나 공통의 지점을 확인하며 차이로 인한 갈등을 차이’ , 

들 간 조화로 이어가는 과정이다 다양성들 간에 조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평화의 모습이다. . 

이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는 평화로 가는 과정이자 수단이 된다, .

종교차별 에서 종교이해로의 전환에 대한 대안적 제시에 공감하며 좀 더 종교와 법의 관‘ ’ ‘ ’ , ‘

계성 그리고 평화적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법 은 평화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수단’ . ( )法

이면서 평화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통제장치이기도 하다 평화와 법은 서로 의존적인 상관. 

관계에 있다 때문에 선순환의 작용을 통해서 평화적 수단을 만들어내면서도 국가권력에 강제. 

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폭력의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발터 벤야민 은 법과 . (Walter Benjamin)

폭력의 내적 통일성을 말한다 법을 권력 있는 자의 특권으로 이해한다 권력은 법을 통해 자신. . 

의 의지 이익 그것을 넘어선 실존을 폭력적으로 관철한다고 한다 폭력과 법을 분간할 수 없게 , . 

되는 지점 즉 폭력이 법으로 법이 폭력으로 이행하는 문턱에서 다시 평화가 법으로 법이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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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행되는 전환을 읽어내고 발견해야 한다 이에 평화와 법의 관계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 

지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정의는 , . 

사전적으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한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며 정의의 ‘ ’ . , 

실현은 평화의 기본조건이기도 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적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의구심. 

을 품고 평화 를 절서의 고요함 으로 개념화하고 질서는 동등한 것과 동등하지 않은 것(pax) ‘ ’ , ‘

들을 각각 제 자리에 앉히는 배치 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정의라 규정하고 평화를 ’ . 

정의의 차원에서 연결시켰다 제 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에서도 평화는 정의의 실현 이라. 2 ‘ ’「 」

는 규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정의의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 법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했다 하. . 

지만 법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아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의해서 만들어 , 

낸 것이 아니다 또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규정화하기는 쉽지 않다 저마다. , . 

의 자기중심적 정의를 내세우기도 한다 평화와 법의 관계성에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 ‘ ’

숨겨진 맥락인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궤를 같이해야 한다 이에 종교에서의 정의를 .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으며 종교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이 ,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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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교법인법을 둘러싼 

법적 환경 변화 에 대한 토론문

<<

위인규 선학 대학원대학교( UP )

먼저 종교법과 평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년 한국평화종교학회의 추계학술대회의 논평‘ ’ 2024

을 맡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종교법인법을 둘러싼 법적 . 「

환경변화 라는 제목으로 소중한 연구와 발표를 진행해 주신 다사카 마사노리 선문대 교수님」

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논평과 질문으로 강연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한 역사적 과정과 함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명령청구 신청의  

경위와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 현 시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은 년 일본 황실의 조상신을 숭배하는 국가신도 를 국가 종교로 하여 종교 1937 ( )國家神道

단체의 보호가 아니라 관리하는 법인 종교단체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년 ‘ ’ . 1945

패전 후 연합국 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는 전쟁의 원인을 국가신도로 보고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확립 종교Allied Powers; GHQ) ‘ ,’ ‘ ,’ ‘

의 초국가주의군국주의적 사상의 제거 라는 대 원칙을 기반으로 일본의 종교정책을 펼치게 ’ 3

되었으며 이는 년 종교법인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면, 1951 . 

서 신권 천황제와 국가신도 체제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새로, 

운 민주국가의 성립를 시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법인법은 년 옴진리교의 사린가스 테러 이후 해산명령이 이루어지면서 개정1994

이 이루어졌습니다 년 개정된 종교법인법은 관할청을 지방청에서 정부 문부대신으로 변. 1995

경하였고 관할청에 정기적인 서류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사카 교수님은 이러, . 

한 개정은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강화로 종교 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 ,’ 

신교의 자유 제한 및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 ’ . 

일본 종교학자 중 오랜 시간 법제도를 연구해온 고마자와대학 의 아이켄 명( ) ( ) 駒澤大 洗建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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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교수는 국가와 종교『 』24)에서 일본 종교법인법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할청의 변경 보고 의무 질문권은 모두 관할 행정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이며 종교법인“ , , , 

법의 기본사상을 뒤엎는 것이다 라면서 본래 종교법인법은 종교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 “

절차법이며 관할청이 종교법인을 감독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관할, . 

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문으로 포함시킨 것은 아니지만 종교법인의 활동 실태를 계속적으로 , 

관할청이 파악하기 위해 개정했고 관할청이 종교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상, 

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일본 종교법인법의 문제를 분명히 .” . 

제시하고 있으며 다사카 교수님의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년 일본 정부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하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가 2023 ( ) 

이뤄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를 . , 

주도하고 있는 전국변련의 주요 회원들의 공산당 연루 둘째 일본 가정연합 회원의 탈회비지니, , 

스에 개입해온 전국변련의 문제 셋째 해산명령사유에 민법 불법행위 포함하게 된 경위 등으로 , , 

해산청구명령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 종교법인법의 개정이 가지는 신교의 자유 침해 문제를 진단하면서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가정연합 해산명령청구 사건

의 배경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적해 주신 다사카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의 발전적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사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산명령사유에 민법의 불법행위가 포함되게 된 , , 

경위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법인 해산의 문제를 민법이 아닌 형법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아이켄 교수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이켄 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와 종교 에서 본래 종교법인법은 종교법. “『 』

인이 위법한 악행을 행한 경우 형법 그 외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 법률에 의해 규, 

제해야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며 종교라는 이유로 특별한 규제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라고 강, , .”

조합니다 관할청에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청의 재량으로 위법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세속적 . , 

상식을 가지고 행정지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종교적 가치에 개입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다는 것입니다 종교 단체의 조직인사재무가 종교적 이념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 

24) , , 洗建 法律 宗敎と「 」 洗建·田中滋 編 『固家 宗敎と : ( : 宗敎 見 近現代日本 上 京都 敎 監修 京都から る 』 ， 仏 会 , 法 館蔵
2008), 31. 카미뱃부 마사노부, 「일본국헌법과 종교법인법에 본 일본의 종교정책 종교행정과 그 문제점 종교와 문화· , 」 『 』 

21 (2011), 에서 재인용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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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에 보고의 의무가 세속적 재무의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청에 신고, 

하거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의무화되면 결국 자유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켄 ‘ ’ . 

교수는 옴진리교 사건은 종교법인법의 문제 종교법인의 관할청이 대처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는 형법을 소관하는 경찰의 문제로써 추궁당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5) 

저 또한 다사카 교수님과 아이켄 교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면서 일본 가정연합 해산청구명, 

령이 민법이 아닌 형법으로의 재판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본 가정연합이 이미 민법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민법상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

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시도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현 , 

상황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둘째 교수님은 종교법인법의 개정이 국가가 종교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법으로 신교의 자유, 

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권력에 맞서 신교의 자유를 실현한 ‘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가정연합은 어’ . “

떻게 할 것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가정연합이 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 “

권력에 대한 맞서야 된다 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국에서 창립된 기독교계 신종교인 일본 가정연합이 국가권력에 의

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다사카 교수님께서는 일본 가정. 

연합이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청구명령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을 보면서 일본의 정치와 종교의 , 

관계가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수님은 종교법인. 

법이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근거해 제정된 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종교가 관계, “

를 가지면 안 된다 가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또는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거나 관여해서는 .” “

안 된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법인법의 본질은 정부국가와 종교 간 관계가 아니라 .” . ( )

신교의 자유 보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 

교수님이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은 창가학회 가 창당한 정당으로 공명당( ) (創價學會 公明

25) , , 洗建 宗敎法人法改正問題「 」 洗建·田中滋 編 『固家 宗敎と : ( : 宗敎 見 近現代日本 上 京都 敎 監修 京都から る 』 ， 仏 会
, 法 館蔵 2008), 카미뱃부 마사161. 노부, 「일본국헌법과 종교법인법에 본 일본의 종교정책 종교행정과 그 문제점· , 」

종교와 문화 21 (2011), 『 』 에서 재인용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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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 불교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현재는 자민당과 연계하여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 ‘ ’黨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의 정치 참여가 한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영. 

향을 제한하기 위해 종교법인법이 개정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청구명령 

또한 이러한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가정연합 해산청구명령의 근본원인이 혐

한론 의 영향이 큰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본은 신도를 기반으로 대부분 ( ) . 嫌韓論

불교계 신종교 등 일본 내 자생적인 종교가 많은 국가입니다 이러한 종교문화 속에서 일본 가. 

정연합은 다른 종교와 달리 한국과 연결되어 있어 환영받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년대 이후 일본에서 혐한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신조 전 총. 2010

리의 사망사건이 일본 가정연합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만. 

약 그렇다면 정교분리가 아닌 한일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한일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경험해오신 다사카 교수님의 .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청구명령이라는 시급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해주

신 다사카 마사노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후 발전적인 논의가 더욱 많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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